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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 . 問題의 提起

1. 背景

□ 외환 금융위기 이후 金融市場의 자금흐름상 발생한 최대의 변화는 ①

제2금융권의 성장 ②新設 투신사의 급성장 ③5대 계열 금융기관의 시장

점유율 증가 임 . (別添 1 參照)

新設 투신사의 급성장을 배경으로 제2금융권의 상대적 비중이 크게

상승.

현대 삼성의 대형투신사 인수(98년 중), 최근 투신 주식형 수익증권

시장 및 生保 시장에서의 호조로 5대 계열의 시장점유율 상승.

2 . 問題點

가. 危險管理 미흡

□ 위험관리 미흡으로 인한 투자자 이익 침해 및 시스템 리스크 증대.

投信의 급성장 기반은 금리하락기의 상대적 高금리 제공이었던 바

그에 수반된 高위험이 투자자의 선호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에는

過度한 수준임.

* 예컨대, 대우계열 유가증권의 최대 보유(약 22조 규모) 금융기관이 投信

이라는 사실은 단적인 증거.



나. 영향력을 이용한 財閥의 資金獲得

□ 投信을 통해 순환된 자금은 3대 재벌(현대, 대우, 삼성)에 집중지원(투신

사 총 수탁고의 31%, 99. 4. 현재)된 것으로 나타남.

이 때 이들에 대한 주요 자금공급자는 대우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있

는 서울, 현대증권 삼성증권에 판매를 크게 의존하고 있는 주은, 조

흥, 한빛 등으로 나타나는 바 재벌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시사.(表 1

參照)

<表 1> 3대 재벌에 대한 주요 자금공급 투신사

현 대 대 우 삼 성

제일 주은 서울 주은 조흥 한빛

주: 1) 99년 4월 기준

2) 수탁고 5조 이상 투신사만을 대상으로 하였음.

다. 계열사 지원 규제의 非적정성

□ 재벌계열 투신사의 자기계열 회사채 CP에 대한 자산운용규제는 과잉규

제의 성격.

5대 계열 투신사의 경우 자기계열 회사채 CP를 시장평균에 크게 못

미치는 수준에서 보유하고 있는 바 현존규제(자기자본중 출자비율

해당액 이내)가 과도함을 시사.

* (자기계열 회사채 CP 투자비율 : 시장평균투자비율) → 現代

(2.4%:11.4%), 三星(1.4%:8.0%), LG(0.8%:7.3%), SK(0.3%:3.8%)



□ 반면 재벌계열 투신의 자기계열 주식투자한도 및 보험사의 자기계열 투

융자한도는 자산증가 등으로 인하여 과소 규제화할 가능성.

최근 현대의 BUY KOREA펀드(9.1조원) 등 대형 펀드 출현으로 현

존 펀드규모 대비 자기계열 주식투자한도(10% )의 실효성이 상실될

가능성.

또한 보험사의 자산대비 투융자 한도(3% ) 역시 자산증가로 실효성이

적어짐.

3 . 原 因

가. 투자자 책임원칙 미흡

□ 투자자 책임주의가 정착되지 못함에 따라 高위험 高수익의 포트폴리

오가 선택되는 경향이 있음.

투자자가 위험 수익 정보를 제공받아 자기책임하에 투자를 결정하

기 보다는 마치 은행예금과 같은 과거의 투자관행이 계속되고 있고

이 가운데 量的 성장 위주의 경영전략이 추구되어 위험관리가 경시.

나. 감독정책의 偏重

□ 현재의 감독정책은 재벌계열 투신의 자기계열 지원을 규제하는 데 치중.

그 결과 ①지배적 소유관계이외의 경로를 통한 영향력 행사는 방치

되고 있고 ②유가증권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감시기능은 미약 .

또한 보험의 경우 규제기준에 자본에 대한 고려가 결여되어 있어 자

산성장에 따라 규제가 명목화될 소지.



다. 기업지배구조의 낙후

□ 투신사, 보험사 등은 대부분 非상장기업으로서 지배구조가 낙후 .

그 결과 사실상의 지배관계나 판매관계 등에 의한 지배력을 이용하

여 자산운용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대한 내부 견제장치 및 지배주

주의 독단 경영에 대한 내부 위험관리 장치가 부족.



Ⅱ . 改善 方案

1. 情報生産 및 흐름의 改善

◆ 투자위험 수익면에서 운용목표를 투자자에게 사전공시하고 금감원

은 준수여부를 사후 감시함으로써 투자자 책임원칙의 기반을 마련

□ 現況 : 투기등급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방침의 공시의무가 없음 . 단,

MMF의 경우 투기등급이상의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투자할 수 있도록

신탁약관에서 규정.

기본방향

◆ 基本 原則 : 시장인프라 개선, 감독강화, 지배구조 개선으로 市場規

律(투자자 책임)·監督規律(감독책임)·內部規律(경영책임) 등「3大

規律」을 확립하여 적정한 위험관리 및 건전성을 확보

◆ 現段階 課題 : ①정보생산 및 흐름 개선 ②자산운용규제의 개선 및

감독 투명성 제고 ③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책임 강화 등의 조치를

시행

◆ 中期 檢討課題 : ①시가평가제 정착, 부실 투신사의 조기 경영정상

화, 은행신탁과 투신의 관계정립 ②자산운용규제의 방향 정립, 감

독책임 강화방안 ③소유규제 필요성 여부, 보험계약자의 권리 강화

등을 검토



□ 改善方案 : 투자신탁설명서를 통하여 투기등급에 대한 투자방침 (투자여

부, 투자비중 등)을 공시하고 신탁재산 운용보고서에는 신용등급별 투

자실적을 기재하여 보고토록 의무화.

동시에 정기적으로 금감원에 준수현황을 보고하고 금감원은 준수여

부를 감독.

□ 期待效果 : 신탁재산의 위험 수익 구조에 대한 최소한의 알기 쉬운 정

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 자기책임하의 투자원칙 정착을 유도.

2 . 자산운용규제 개선 및 감독 효율성 제고

◆ 포괄적 支配力 행사에 의한 부당 자금지원의 차단을 자산운용규제

의 목표로 하여 차단벽 (F ire W all)의 실효성은 향상시키되 규제의

합리화로 왜곡은 최소화

◆ 단순 규제 감시는 M onitoring체제 구축으로 일상화 투명화하고 유

가증권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처벌강화로 감독범위를

심화 확대.

가. 자산운용규제 개선

□ 現況 :(投信)同一계열 및 自己계열에 대한 각종 量的 자산운용규제 존재.

(보험)자기계열에 대한 總자산대비 3%의 투융자 한도 존재.

□ 改善方案 (投信 ) : 量的 규제는 동일계열에 대한 규제로 통일하고 실제적

지배력 행사의 가능성에 근거한 관련계열을 새로이 정의하여 이에 대

해서는 투자자 이해를 침해할 소지가 큰 자금공급을 추가 금지.



주주관계, 판매사 관계가 있는 모든 계열을 관련계열로 정의하고

관련계열에 대해서는 동일계열 투자한도를 적용하고,

추가적으로 관련계열 발행의 일정등급 이하 회사채 CP에 대한 투자

를 금지 .

관련계열 유가증권(주식포함)에 대한 투자비중을 금감원은 물론 신

탁재산운용 보고서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보고.

< 예 시 >

실제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모든 주주 및 총수탁고의 25%이상을

판매하는 판매사의 계열을 관련계열로 정의. (자기계열은 당연히

관련계열에 포함)

관련계열 발행의 투기등급(또는 A등급 미만) 회사채 CP에 대한

투자를 금지.

현행 자기계열 회사채 CP 투자한도(자기자본중 계열사 출자비율

해당액 이내)는 철폐.

□ 단, 현행 자기계열에 대한 주식 투자한도의 경우 동일계열 규제에 대응항

목이 없으므로 현행 제한규정을 존치하되 규제비율은 시가총액 평균수준

으로 하향 조정. (別添 3 參照)

< 예 시 >

자기계열 주식투자한도 : 각 신탁재산의 10% → 7% 로 축소.

* 현재 5대계열 투신사 계열사 주식보유비율(6%내외) 및 5대계열 기업

의 시가총액 평균치(7.7%)를 감안할 때 적정규제.



□ 改善方案 (保險 ) : 受信자금을 모집하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와 일관

되게 자본규모에 맞추어 한도를 조정하는 방안과 현재의 총자산 기준을

유지하면서 자산성장을 고려하여 한도를 하향조정하는 안을 같이 고려.

(別添 4 參照)

< 예 시 >

(1 案) 자본 기준

자기계열에 대한 투융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%로 규제.

자산규모 성장에 따른 투융자 한도 증가효과를 배제.

(2 案) 총자산 기준

투융자 한도 총자산의 3% → 1∼2% .

타금융권의 경우 계열사 지원한도 규제는 자기자본을 기준으로

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자본금 규모가 작은 보험사의 특징을 고려

하여 총자산을 기준으로 하되 1/ 3 수준으로 대폭 축소.

⇒ 종전보다 한도가 1/ 3 수준으로 축소 (삼성생명 : 1조7,682억원 →

5,894억원, 교보생명 1조5,900억원 → 5,300억원)되며 자기자본 100%

한도와 규모자체는 비슷.

□ 改善方案 (其他 ) : 상호교차 우회자금지원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정을 신

설하여 벌칙 근거를 명확히 마련.

□ 期待效果 : 영향력을 이용한 부당한 자금획득, 부실가능성이 높은 계열에

대한 자금지원 등 투자자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는 차단하

되 정상적 투자행위는 허용하며 부적절한 규제는 개선.



나. 감독 투명성 제고

□ 現況 : M onitoring체계 및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사후감독이 미흡.

□ 改善方案 : 관련계열과의 거래실적은 규제사항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

감독원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감독원은 자산운용규제 보고내용을 대외

공표하는 한편 유가증권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 불시 검사를 실시 .

불성실 보고에 대한 처벌강화 조항도 신설.

< 예 시 >

자산운용규제 준수여부 및 관련계열과의 유가증권 거래실적 자료

를 금감원은 축적.

1년에 1기관 이상을 선정하여 과거 수년간의 유가증권 거래의 공

정성을 검사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엄격 처벌.

□ 결합재무제표의 도입을 차질없이 시행(99회계년도부터 적용)하고 분기별

보고서 제도도 도입

비상장금융기관에 대해서도 2001. 1. 1. 이후 분기별 보고서 제도를

도입

* 상장금융기관에 대한 2000.1.1 이후 분기별 보고서 제도 도입은 증권거

래법에 旣반영되어 있음.

□ 期待效果 : 단순 규제사항에 대한 정기적 M onitoring은 체계화하여 일상

적으로 수행하고 감독범위를 단순한 양적 규제 감시에서 불공정 거래행

위 적발로 심화시켜 시장규율 확립.



3 .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책임 강화

◆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약을 수용하여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제도를

도입, 위험관리 강화를 위한 내부규율을 확립하고 부실경영에 대한

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

가. 지배구조 개선

□ 現況 : 상장 금융기관은 총 이사수의 1/ 4 (최소 1인)을 사외이사로 선임해

야 하나, 비상장금융기관(투신사 생보사)은 선임의무가 없음. (단, 은행

은 은행법상 사외이사가 전체이사수의 1/ 2을 초과해야 함.)

□ 改善方案 : 비상장 금융기관에도 내부감시 장치로서 사외이사제를 도입.

투신사, 보험사, 종금사, 증권사, 금고에 이사진의 1/ 4이상을 사외이사

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하여 경영진의 법규와 제도 준수여부를 내부

감시.

< 예 시 >

(1 案) 모든 투신사(24개), 보험사(45개), 종금사(11개), 증권사(32개) 및

총자산 3천억원이상의 금고 (16개)에 도입.

(2 案)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기관에 한정하여 도입.

□ 이 제도 도입 2년 후부터 일정규모 이상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사외이사

數를 1/ 2이상으로 하여 이사회 기능을 활성화.

商法개정으로 감사위원회 제도가 도입되면 이들 금융기관에 대해서

는 감사위원회 도입을 의무화.



< 예 시 >

■ 사외이사 비중확대(안)

일정규모이상 비은행(비상장 포함) : 1/ 4이상 → 1/ 2이상(도입후

2년 경과후)

일정규모 예시

투신사: 수탁고 10조원 이상(24개사중 10개사 이상)

보험사: 총자산 2조원 이상(45개사중 11개사 해당)

종금사: 총자산 3조원 이상(11개사중 7개사 해당)

증권사: 자기자본 5천억원 이상(32개사중 6개사 해당)

금 고 : 총자산 5천억원이상(204개사중 4개사 해당)

□ 투신사 및 보험사에는 com pliance officer 제도를 도입하고 이사회 또는

감사위원회가 com pliance officer를 감독.

□ 상법상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부실경영에 대한 주주의 견

제기능을 용이하게 함.

금융기관의 경우 일반 상장기업보다 자본금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

에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

< 예 시 >

■ 상장법인의 50%수준으로 하향조정

대표소송 제기권 : 0.015 → 0.005%

회계장부열람청구권 : 1% → 0.5% 등

□ 期待效果 : 내부감시장치의 확보로 내부규율 강화 .



나. 경영책임 강화

□ 現況 : 부실경영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 미흡

□ 改善方案 : 금융기관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재산조사를 용

이하게 하고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등을 쉽게 물을 수 있도록 법률적 근

거를 마련

< 예 시 >

회사정리법상(제72∼제77조)의 사정제도 등을 금융기관에도 확

대 적용

예금보험공사에 대해 파산재단의 관재인기능을 부여하는 방안

예금보험공사에 부실금융기관의 경영관리기능을 부여하는 방안

부실관련 임직원의 책임추궁을 위한 특별조사권의 근거를 마련

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 임직원 및 회계관련자 등에 대해 손해

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등

□ 期待效果 : 사후벌칙 강화로 내부규율 강화를 유도 .

4 . 中期 檢討課題

가. 시장규율 관련

1) 시가평가제의 정착방안

□ 시가평가제를 예정대로 실시하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채권 공정가격

(F air Price )이 적절히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.



2) 부실 투신사의 조기 경영정상화

□ 재벌계열 투신사의 시장점유율 상승은 기존 대형 투신사가 경쟁자로서

의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점에도 기인하는 바, 기존 대형 투신사의 조

기 경영정상화 방안 검토.

3) 은행신탁과 투신의 관계정립

□ 재벌 투신사의 시장점유율 상승 및 재벌 증권사의 판매관계를 이용한

영향력 행사는 수익증권 판매시장이 재벌 증권사에 의하여 과점(54%이

상)되고 있음에 기인 .

□ 시장규율 확립을 위해서는 판매시장 구조를 경쟁적 체제로 개선할 필요

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은행신탁을 同은행계열 투신사에 이전하는 방안

을 검토.

현재 은행이 판매사 역할 수행에 소극적인 이유는 신탁계정과의 내

부경쟁 때문인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은행신탁계정 운영개선과

연계하여 계열 투신사로 신탁계정을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.

나. 감독규율 관련

1) 자산운용규제의 방향 정립

□ 5대 재벌에 대한 자금편중에 대한 감독방향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개념

정립하고 금융기관별로 다양한 동일계열 및 자기계열에 대한 자산운용

규제를 개선할 필요.

(1안) 금융건전성 유지를 위한 위험관리에 감독방향을 설정하여 限度 규

제는 가능한 한 축소하고 부실기업으로의 부당한 자금지원 유도

행위의 차단에 감시기능을 집중하는 案.



(2안) 우회지원 등에 대한 감독한계를 감안하여 금융기관의 동일계열에

대한 투융자 한도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案.

2) 감독책임 강화

□ 투자자 책임, 경영책임 확립에 이어 감독책임이 확립될 수 있는 방안 검

토 .

제2금융권은 물론 금융권 전반의 건전성 저해 행위에 대한 감독책임을

추궁할 수 있는 근거 및 합리적 방안의 마련을 검토.

다. 내부규율 관련(소유관계, 지배구조)

1) 소유규제 필요성 여부

□ 재벌의 이해상충행위의 폐해 방지책으로서 소유권 제한의 필요성 여부

를 은행의 소유구조 개선과 연계하여 검토

(1안) 소유자격을 재무건전성 및 건전성 규정 위반 실적에 의거 규정하

고 이 요건을 진입 퇴출에 동태적으로 적용, 자격미달시 경영권

행사를 즉시 제한하고 소유지분을 일정기한내에 청산토록 하는 案

(Dyn am ic F it and Proper T est의 개념).

(2안) 이해상충행위의 우려가 있는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소

유 제한을 실시하는 案.

* 이와 함께 재벌의 금융기관 지배가 금융시장의 경쟁구조를 저해하는

각종 경로(재벌상호 사용이 투자자 행태에 미치는 영향 등)를 분석하

여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.



2) 보험계약자의 권리 강화

□ 현재 경영참가권이 없는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상호회사 및 신탁의 원리

를 원용하여 강화.

보험계약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계약자 권익과 관련되는 보험사의

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안 검토(이사회 참여 등).

라. 기타

1) 上場 촉진

□ 투신, 보험 등 제2금융권 금융기관의 상장을 촉진하여 시장을 통한 규율

(M arket Discipline)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검토

2) 기관투자가로서의 역할 제고

□ 향후 증권의 기관화 추세에 따라 기관투자가의 비중이 계속 증대될 것

인 바 이들이 기업지배구조 개선, 경영효율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에 기

여할 수 있는 방안 검토



<別添 1 : 第 2金融圈 推移 >

□ 투신의 성장으로 은행권이 상대적으로 위축되며 제2금융권 비중이 상승 .

金融機關別 受信高 比重 推移 (1994년∼1998년)

□ 이러한 투신의 급성장은 공사채 수익증권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은행

계열 신설사 및 서울투신 등에 의하여 주도 .

投信社別 公社債型 受託高 增加分 (1998년 1월∼1999년 5월)

자료: 투자신탁협회, 「투신」



□ 한편 5대 계열의 시장점유율은 인수 등을 계기로 크게 상승 .

98년 중 현대 삼성의 국민투신 및 동양투신 인수로 투신시장 점유

율이 즉시 30%대로 상승하였고 최근 BUY KOREA 등 주식형 수익

증권의 호조로 다시 상승조짐 .

또한 외환위기 이후 재벌 생보사의 상대적 성장세가 빨라지며 생보시

장에서의 점유율도 다소 상승.

5대 재벌 계열 비은행금융기관의 시장점유율 추이

(단위: %)

구 분 96. 3 97. 3 98. 3 99. 3

투신사* 수익증권 5.8 6.2 23.7 31.6

생보사 보험료 30.0 30.5 33.4 36.4

제2금융권 수신 17.6 18.6 29.6 34.0

* 5대 재벌소속 투신사의 수탁고 : 현대(30)조, 삼성(23조), 대우(14조), LG(10조),
SK(3.8조)

자료: 재정경제부



<別添 2 : 現行 自己系列 및 同一系列 資産運用規制 >

□ 자기계열 투자한도 등

투자신탁

보험

종금

자기계열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5%, 초과분은 2000말까지

해소(법)

증권

금고

동일회사 주식 또는 회사채 : 자기자본의 10%이내(금감위 규정)

계열기업 주식 : 각 신탁재산의 10%이내(시행령)

계열기업 발행 회사채 CP : 당해 투신사의 자기자본 중 출자비율

해당액 이내(시행령)

자기계열 집단에 대한 투자 및 대출 : 각각 총자산의 3%
(금감위 규정)

자기계열 소속회사 주식 : 총발행주식의 5%이내(금감위 규정, 10대

그룹소속 보험사에 한정)

원칙적으로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(지분 10%이상)인 법인이 발
행한 유가증권 소유금지(금감위 규정)

특수관계인* 발행 주식 채권 CP는 자기자본의 8%초과 소유 금
지(금감위 규정) * 당해 증권회사 임원, 최대주주, 주요주주, 계열회사, 배우
자 3촌이내 친족



□ 同一人 및 同一系列 投資 貸出限度制 운영

투자신탁

보험사

종금사

동일계열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25%, 초과분은 2003.6말까

지 해소(법)

금고

동일계열기업 주식 : 자기자본의 5%이내(금감위 규정)

동일종목 유가증권 : 각 신탁재산의 10%(주식 채권 각각 10%)이내

(시행령)

동일기업 주식 : 당해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20%(법)

동일기업 CP : 신탁재산의 1%(금감원 규정)

동일계열 CP : 신탁재산의 5%(금감원 규정)

동일계열 회사채 : 회사채 보유총액의 15%(금감위 조치)

동일인에 대한 대출 : 총자산의 3%(금감위 규정)

동일인에 대한 대출 및 투자(채권 주식소유) : 총자산의 5%(금감위

규정

동일계열기업에 대한 대출 투자 : 각각 총자산의 5%이내(금감위 규정)

동일계열 회사채 : 회사채 보유총액의 10%(금감위 조치)



<別添 3 : 投信社의 自己系列 株式投資限度 調整 論據 >

□ 투신사

현행 5대계열 투신사의 계열사 주식보유비율(6%내외)과 5대 계열 기

업의 시가총액 평균치 (7.7% )를 감안할 때

투신사의 펀드운용에 큰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

추가 인하여부는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추후 검토

5대 계열 투신사의 계열사 주식투자 한도

(99. 6말 현재, 억원, %)

구 분 자산총액(A) 보유금액(B) 보유비중(B/ A)

현대투신 98,950 5,498 5.56

삼성투신 28,450 2,282 8.02

서울투신 4,905 144 2.94

LG투신 10,474 577 5.51

SK투신 783 32 4.10

계 143,562 8,533 5.94

1) 삼성투신에는 삼성생명투신 포함

2) 서울투신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대우그룹의 계열사는 아님(한진지분 30.5%, 대우지

분 24.5%)

5대 계열 기업의 시가총액

(99.7.6일, 억원, %)

구 분 5대계열 합계 현대 삼성 대우 LG SK 전체

시가총액
1,111,797

(38.4)

242,245

(8.4)

466,617

(16.1)

59,577

(2.1)

174,341

(6.0)

169,017

(5.8)

2,897,088

(100.0)

회 사 수
68

(9.2)

20

(2.7)

14

(1.9)

12

(1.6)

13

(1.8)

9

(1.2)

732

(100.0)

1) ( )내는 전체 상장기업 시가총액 및 회사수대비 비중

2) 38.4% / 5개사 ＝ 7.7%



<別添 4 : 保險社 投融資 限度를 總資産에 連繫하는 案의 論據 >

□ 보험사

보험자산의 운용수익은 그 대부분이 계약자에게 귀속되므로 주주와

연관된 자기자본 보다 계약자와 연관된 총자산 을 기준으로 하는

것이 논리적임.

특히 현행 기준을 유지함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 유지 가능.

총자산의 2% 수준은 생보사 자기자본의 총자산대비 비중(2∼3%수준)

을 감안할 때 자기자본 범위내에서 대출 투자가 이루어지는 효과.

3대 생보사 투 융자한도 개정에 따른 효과

(99. 3말 현재, 억원)

구 분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

총자산 363,764 206,768 130,759

현행 한도

(실적)

21,826

(17,776)

12,406

(8,288)

7,846

(6,959)

개정한도

(한도초과분)

7,275

(10,501)

4,135

(4,153)

2,615

(4,344)


